
고령(만65세~79세)  투자자확인서(장외파생상품용)

■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 안내 확인 

●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본인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

    조력자의 연락처 제공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.

    □ 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제공 희망     □ [조력자 미방문] 투자숙려기간 활용(당일자 거래체결 불가)

    □ 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제공 미희망

■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제공 희망 시 작성 

(필수)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【조력자 성명 및 연락처, 개인식별정보 제공용】

하나은행과의 비여신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조력자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

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2항, 제32조 제1항, 제33조 및 제 34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

호, 제24조의 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

조력자와 고객과의 관계 : _________________            조력자 성명 : ___________________서명(인)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력자 연락처 : 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

■[조력자 미방문]투자숙려기간 활용 확인(당일자 거래 체결 불가)

● 본인은 만 65세 이상 투자자로,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(장외파생상품용)에 대하여 신중한 투자자를 하기

    위하여 최소 하루 이상 투자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및

   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, 본 거래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.

■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설명직원 사전확인

하나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점 관리직 직원(영업점장 및 관리자,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할책임자)                       은(는)

고령투자자 고객                         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음.

직원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(인)

20          년       월       일

고객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(인)

5-14-0157(1-1) (2020.02 제정)
(보존년한 : 처리일로부터 영구)

수집 · 이용목적
¶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연락처 확보

¶투자상품 가입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성명 확보

수집 · 이용할 정보 항목 ¶필수공통정보 : 조력자 성명 및 연락처, 개인식별정보

보유 · 이용기간
¶위 개인(신용)정보는 해당 고객의 장외파생상품 만기일(개별 거래의 만기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의

  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이 종료된 상태)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

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

¶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조력자 지정을 위하여는 위 동의가 

   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력자 지정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

개인(신용) 정보수집 · 이용
 동의여부

¶하나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

    □ 동의함      □ 동의하지 않음


